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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곁정의견

'. 

감정평가 개요

1. 감정평가의 목적

본건은 경상남도 의 령군 궁류면 다현 리 에 위치하는 토지로 장원지 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의뢰한 경 매

목적의 감정 평가임.

2. 감정평가의 기준 빚 기준가치

본건은 「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등 관계 법 령의 규정 빚

제 반 감정평 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, 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5조 제1 항의 〃시장가치"를 기

준으로 하되, 감정 평 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 평 가액을 결 정하였음.

3. 기준시점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9조 제2항에 〔다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8월 02일 임.

4. 실지조사 실시기간

본건의 실지조사는 2024년 08월 02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공부, 이용상황 빚 본건의 가치에 영

향을 미 치는 제 반사항을 조사하였음.

5. 감정평가의 조건

6. 기 타참고사항

—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 계확인 에는 지적 즉량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.
— 본건 토지지상 일부에는 분묘 빚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며, 당해 토지에 미치는 소유권행사 제한 정
도를 감안한 가액을 명세표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빚 일괄 경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

람. (토지 지상의 제시외 수목은 계질적 한계 빚 인접토지와의 경계불분명 등으로 수종, 수령 빚 주수

등의 파악이 다소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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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Ⅱ. 대상물건의 개요

1. 대상 토지 개요

경 상 남도

의령군 긍류면
다힌 리 249- 1

— 4 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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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멎 결정의견

'''. 

감정평가방법의 적용

1. 감정펑가의 방법

감정평가의 방법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, 본건과 가

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, 시점수정, 가

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 래사례 비교 법, 「감정 평 가 빚 감정 평가사

에 관한 법률」 제3조 1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1 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

지와 가치형 성요인 이 같거 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 닌 다고 인 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 가를 기

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, 지 역요인 빚 개별요인 비교,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

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, 본건 이 장래 산슬할 것으로 기 대되는 순수익 이 나 미 래의

현금흐름을 환원하거 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 법 등이 있음.

2. 감정평가방법의 결정

(1) 토지의 평가

토지는 「감정평가 밋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1 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1 항에

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 가하되, 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12조 제1 항 빚 제2항에 따라 거 래사례

비교법 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 검토하였음.

— 5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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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빚 결정의견

'v. 
감정 평 가액 산출과정

1.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과정

(1) 비교표준지 선정

「감정 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인근지 역 에
도지역 ·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 이

O I 」=

ㅇ I 느

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

아레의 표준지를 선 정함

×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4년 01 월 01 일 임

(2) 시점수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2호 빚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국
토교통부장관이 윌 별로 조사·발표한 지 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 가 있는 시·군·구의 같은 용도지 역의 지

가 변동률을 적 용함.

경 상남도 의 령군 (24 01.01 2̃4.08 02 ) (생  산관리)
2024.01.01  ̃2024 06 30 : 0 369

2024.06.01  ̃2024 06 30 : 0 059

( 1 + 000369 ) * ( 1 十 000059 * BB/'BO )

≒ 1 004B4

(3) 지역요인 비교

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 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동일함

—  6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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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φ) 개별요인 비교

■농 경 지 대

ㅎㅐ ㅈㅓ 저

조 건

기 타
조 건

지

 건
회
「
 조

쉬 락과의 접 근성

농로의 상태

일조, 통풍 등

토양, 토질의 양부

관개의 양부

배수의 양부

수해의 위험 성

기티 재해의 위힘성

경 사도

형상부정 빚 장애물에 의한
장애의 정도

보조금,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

규제의 정도

장래의 동향

면 적

기 타

■ 개별요인 비교

행정상의 조장 빚 규제징도

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(교통의 편부 등) 빚 획 지조건(경  작의 편부 등)에서 열세함

一 7 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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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의 위험성

면적, 경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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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

(5) 그 밖의 요인 보정

가.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

「갑정 평 가에 관한 규식」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(건  설 부토정 30241 -B6538,

1 991.12. 28) 빚 대법 원판례(98두6067, 92누 16300 등) 등의 쥐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

일수급권 내 유사지 역의 가치헝 성요인 이 유사한 정상적 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

지 역의 지가수준 빚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.

나. 가격 조사자료

(가 ) 인근 평가사례

(나 ) 인근 거래사례

2021 10 19

(술처; 한국감정 평 가사협 회)

(줄처: 등기사항전부증 명 서 등)

—  8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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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용도지 역 지 목 기 준시 점 평 가목 적
트지 단가

{원I㎡ )
비 고

다현 리
생 산관 리 전 담 

보 2 5, 000

다현 리
생 산관 리 다

ㅂ 2022 1 0 26 험 의 보상 21 , 500

기 호
소재 지

지 번
용도지 역 지 목 거 래시 점

토지 단가
(원Iⅲ)

비 고

# 1
다현 리

생 산관 리 다
ㅂ 2021 05 07 B1 ,884

#2
다현 리

생 산관 리 진 2021 09 04 24, 208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다. 그 밖의

(가) 개요

비 교표준 지 와

그 밖의 요인

요인 보정치 산출

빚 산식

용도지 역 · 이용상황 ·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 에 의하여
보정 치를 산출함.

그 밖의
요 인

보정 
—
치

비교사례기준 표준지가격 ( 사례단가 × 사정보정 × 시점수징 x 지역요인 × 개별요인 )

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(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)

(나) 비교사례 선정

상기 평가사례 밋 거 래사례 중에서 용도지 역·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
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항.

(다) 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

① 비교표준지 A / 사례 기호 ( #1 )

(6)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

1 03379

표준지 가격

사정 보정

시 점 수정

지 역 요인

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 인 거 래사례로 보임.

경 상남도 의 령 군 생산관리 2021.05.07  ̃2024 08.02

비교표준지는 사례와 인근지 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동일항

개 별 요 인

가로 조 건 접 근조건
자빛환경) 획 지조 건 행정 적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

o 90 1 00 0
0

⌒
∪ 1 00 1 00 O 765

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접근조건(교통의 편부 등) 빚 획 지조건(경작의 편부 등)에서 열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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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

2. 거 래사례 비교 법 에 의한 산출과정

(1) 비교거래사례 선정

본건의 인근지역 에 위지하며, 가치형성요인 이 유사하여

례로 선정함.

(2) 사정보정

비교가능성 이 높은 [거 래사례 #ZI을 비교거 래사

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 인 거 래사례로 보임

제14조 제2항 제2호 빚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

조사·발표한 지 가변동률로서 비교거 래사례가 있는 시·군·구의

제19조에 따라 국

같은 용도지 역 의

경상남도 의령군 (21 09 04˜ 24.08 02 ) (생 산관리)

(3) 시점수정

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

토교통부장관이 월 별 로

지 가 변 동률을 적 용함.

( 1 +

) * (

000● 09 * 27/B0 ) * ( 1 - 0.00087

1 + 0.01231 ) * ( 1 + 0.00270 ) *

2021 09 01  ̃2021 09 30

2021 1001  ̃2021 1031 :

2021 11 01  ̃2021 11 30

2021.12.01  ̃2021 12 31

2022.01 01  ̃2022 12 31

2023 01 01  ̃2023.12.31

2024 01 01  ̃2024.06.30

2024 06 01  ̃2024.06 30

0 109

—0 087

0 174

0 181

1 .231

0. 270

0. 369

0.059

* ( 1 + 0.00174 ) * ( 1 + 0.00181

1 + 000369 ) * ( 1 + 000059 *

33/30

≒ 1 02318

×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,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
연장 적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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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정보정에 관한 의견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

“

) 지역요인 비교

(5) 개별요인 비교

■ 개별요인 비교

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 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

본건은 사례대비 접 근조건(교통의 편부 등)에서 열세함

(6)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

一 11 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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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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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3. 시산가액 검토 빚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

(1) 토지 시산가액 검토

(2) 토지 평가탄가의 결정 빚 결정의견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2조 제1 항

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

법률」 제3조 1 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
(단가)으로 평 가단가를 결 정 함.

4.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

빚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범 에 의한 시산가액 이 거레사례

객판성, 합리성 이 인정되는바 「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

규직」 제14조 제1 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시산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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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흐
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

시 산가액(원I㎡)

거 래사례비교법 애 의한

시 산가액{원I⑾
비 고

1 23,000 24, 000

기 
흐 적 용단7k웍I㎡ ) 면 적 (⑾ 감정펑가액 (원 ) 비 

고

1 23, 000 1 1,891 ,000



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멎 결정의견

v.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

1. 감정평가액의 결정

상기의 평가사례 빚 거래사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[대 ,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

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본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.

2. 기타 잡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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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감정 평 가요항표

(1) 위치 및 추위환경

(4) 인집 도로상태

(7) 공부와의 차이

(2) 교통상황

(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
(8) 기타 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(3) 형태 및 이용상태

(6) 제시목록 외의 물건

(1) 위치 및 추위환경

겅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능겅지 빛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.

(2) 교통상황

본건이 소재하는 지역내의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.

(3) 형태 및 이용상태

완겅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, 휴겅지 상태이며 일부 분묘가 소재함.

(˚ 인접 도로상태

지적도상 맹지임.

(5) 토지이용계획 빛 제한상태

생산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 (2024-07-25) (일 부제한구역 (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)) 〈가축분뇨의 관
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〉,가축사육제한구역 (2024-07 -25) (일 부제한구역 (모든훅총 제한)) 〈가축분뇨의 관리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〉

(6) 제서목록 외의 묠건

본건 토지지상 일부에는 분묘 빛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.

(7) 공부와의 차이

(8) 기타찹고서항(임대관계 및 기ED

1 ) 임대관계: 미상임.

2)기타: 감정명가액의 산출근거 및 곁정의견을 찹고하시기 바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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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적 개 황 도저

' 본 ,●팝도는 현장조시●● 의거 걔략직으로 도시한 참̇고용으̇로 지적도 등과 차미가 었뭍 수 있숍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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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본건 토지 사진

본건 토지 위지상 분묘 빛 제시외 수목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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